
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

 

안전확인 신고서 
(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) 

  (앞 쪽)

접수번호 

H111-19-04184 
  접수일 

2019 년 11 월 15 일 
  처리기간  

7 일 

 
업체명  
주식회사 다이치 

사업자등록번호 
128-81-58172 

대표자 성명 
이지홍 

전화번호 
010-8949-8419 

신고인 

주소 
경기도 파주시 운정 4 길 82-2 (야당동) 

어린이제품명 
유아용 섬유제품 (부속서 1) 

품목분류번호(HS) 
 

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
신생아용품(싸개류), 폴리에스터 

제조업체명 
이진컴퍼니 

확인 신고 
내용 

제조국명 
중국 

제조자 제시 모델명 
아기띠 워머 

  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 22 조제 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
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. 

2019 년 11 월 15 일 

        신고인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 

FITI 시험연구원장 귀하 

  

첨부서류 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
2. 제품의 설명서(사진을 포함합니다) 1부 
3.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

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

수수료  

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

시행규칙」 

제 48 조에 따른 수수료 

 
신고확인증 번호 CB015R1167-9001 

 
 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 29 조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. 
 

2019 년 11 월 15 일 
 (유효기간 :2024 년 11 월 14 일)

 

 

  FITI 시험연구원장 

 

처리 절차 

신고서작성 → 접 수  → 검토  → 확인 → 
신고확인증 

작성  → 신고확인증 발급 
 

  신고인 
 
      

처리기관 
(안전인증기관) 

 
  

처리기관 
(안전인증기관) 

  
처리기관 

(안전인증기관) 
 

처리기관 
(안전인증기관) 

  신고인 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 



 

FITI-IQP-011-05(Rev.4) 

제 품 설 명 서 
 

 

1. 일반사항 

신고업체 주식회사 다이치 

제조업체 이진컴퍼니 

제조국 중국 

대표 제조자 제시모델명 아기띠 워머 

추가 제조자 제시모델명 - 

 

 

2. 제품사진 

앞 뒤 

 




